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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료  시 · 비 준( 7 1항 련)

1. 시 준

구 분 정 신 병 원

병원 이상의

의료기 에 설치된

정신과

정 신 과 의 원

가. 입 원 실
환자 50인 이상이 입

원할 수 있는 병실

입원실을 두는 경우

환자 49인 이하가 입

원할 수 있는 병실

나. 응 실 또 는

야 간 진 료 실
1 1

다. 진 료 실 1 1 1

라. 뇌파검사

심 도 실
1 1

마. 문요원 상담실 1

1

(환자 50명 이상이

입원할 수 있는 병

실을 가진 경우만

해당한다)

바. 재활훈련실 1

1

(환자 50명 이상이

입원할 수 있는 병

실을 가진 경우만

해당한다)

사. 임상검사실 1 1

아. 방 사 선 실 1 1

자. 조 제 실 1 1

차. 소 독 시 설 1 1

카. 식 시 설 1 1

타. 세탁물처리시설 1 1

파. 구 차 1 1

하. 기 타

1)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, 휴게실, 욕실, 화

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입원실을 두

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) 식 또는 세탁물처리는 의료기 이 함께 하거나 외부

용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

3)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병원

이상의 의료기 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나목, 라목

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 차는 다른 과와

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2. 신 료  시 규격  비

  가. 원실

   (1)  1 용 원실  닥  6.3 곱미 상 어야 하고,  2

상용 원실  닥   1 당 4.3 곱미 상 어야 한다. 

     다만, 연  합계중 원실  한   원실   2

상  신 료   2 상용 원실  닥   1

당 3.3 곱미 상 로 한다.

   (2) 아용 원실  닥   (1)  원실  닥  3  2

상 로 한다. 다만,  1 용 원실  닥  6.3 곱미 상 어

야 한다.

   (3) 원 (연평균 1  원  말한다. 하 같다) 50 당 보 실 1

개  하 , 그 단수에  보 실 1개  가하고, 원  보 실에 

 에  1 만 실시켜야 하 , 보 실에  해 등  할 수  

안  갖 어야 한다. 다만, 신 료  개 병동만 로 루어

진 경우에  보 실  지 아니할 수 다.

   (4) 원실  시   비  신 또  타  해할 험   수 

도록 하여야 한다.

   (5) 병동안에   신 하게 연락  취할 수  경보연락  하여

야하고, 가 롭게 사용할 수   하여야 한다.

   (6) 원  50 상  신 료  원실  100  10 상  개

병동 로 운 하여야 한다.

   (7) 1실  원  원  10 하로 한다.

  나. 실 또  야간진료실

    로  통  편리한 곳에 하고 용시 · 처 비· 약  

 신체보 에 사용  비  병상  갖 어야 한다.

  다. 진료실

    신 료 에  신과 문진료실  어야 하 , 원  100 상

 신병원 또  병원 상  료 에  신과에  개 담

실  집단 료실  하여야 한다.

  라. 뇌파검사  심 도실

    뇌파검사  심 도검사에 필 한 시 · 비  갖 어야 한다.



  마. 재 훈련실

    생 훈련 또  업훈련에 필 한 도 · 비  안  갖 어야 한다.

  . 삭  <2009.3.20>

  사. 문 원상담실

    상담에 합한 시  갖 어야 한다.

  아. 그  사항

    상검사실, 사 실, 실, 독시 , 식시   탁물처리시  시

규격  「 료  시행규 」 별  3  해당 시 규격( 사 실  사

 말한다)에 한 규  준용하고, 차  시 규격  「

료에 한  시행규 」 별  16  차  비 준  준용한

다. 


